
제11권 제4호 2011년 8월 ❙73

게임 법 제도

게임개발자 창작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중심으로※

최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choijs@stepi.re.kr

Protecting Game Developers Under the Works-for-hire Clause of

Copyright Law

Jisun Cho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요  약

이 은 작권법상 법인에게 작자 지 를 귀속시키는 업무상 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기술유출과 련된 분쟁
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 을 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기능성 작물과 문 작물의 복합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 인 산업 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 다. 구체 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첫 
번째 측면은 업무상 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 으로 용해야 한다는 해석론  과 법
으로 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  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
수의 작자가 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 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 작자 인정 여부와 련된 학설과 례를 검토하 다. 끝으로, 실 으로 
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 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ilities of protecting game developers under the 
work-for-hire provision of copyright law. Fundamentally, the work-for-hire clause 
provides the authorship status to companies, not to game developers. Some argue that 
the clause is especially appropriate in software industries including game industries 
because they are new and different from typical types of copyright industries. However, 
game industries are different from software industries as well as typical types of 
copyright industries in that they have both cultural (artistic) as well as industrial 
characteristics. Game developers not being provided with the authorship status may be 
one of the reasons for the disputes related to turnover and knowledge leakage. This 
paper mainly suggests three kinds of solutions: first, protecting the moral right even in 
the work-for-hire provision; second, protecting game developers as coauthorship; and 
third, providing monetary compensation as it is in employe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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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게임산업, 특히 온라인게임 산업은 

2009년 매출액 기 으로 세계 시장의 23.0%를 차

지하여 제반 문화산업 분야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가 세계  수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에

서[26] 그리고 통  주력 산업과는 그 성격이 

이한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라는 에서 주목받아 왔다[25,31]. 그러나, 1990년

 말 이래 10여년 간 지키고 있던 온라인게임 분

야 세계 시장 규모 1 의 자리를 2008년 이후 

국에 빼앗긴 [26]에 비추어 향후 산업의 성장 가

능성에 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은 온라인게임 산업의 발 을 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에서도 개발자의 권리 강화를 통

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기술유출과 련

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 한 산

업문화를 형성하여 장기 으로 산업의 발 을 유

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기능성 작물과 문 작물의 복합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순수 문 창작물의 작자 

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인 산업 작권

(industrial copyright)1)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

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 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작권법상 업무상 작물제도

에 해서 검토하고 비교법 으로 국가별 특성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업무상 작

물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온라인게임의 문

작물로서의 성격  업계의 빈번한 이직 행과 

그에 기인한 분쟁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다. 제4장

에서는 온라인게임 개발자의 보호를 한 업무상

작물제도 보완 가능성을 세 측면으로 나 어 분석

한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 작물제도의 엄격하고 

제한 인 용이라는 해석론  과 작인격권

의 보호라는 입법론  이다. 두번째 측면은 

작인격권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할 때 다수의 작

자가 여하는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공동 작자를 

확정하는 것과 련된 학설과 례를 검토한다. 세

번째 측면은, 실 으로 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

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  이익을 확보

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하여 살펴본다. 이들을 바

탕으로 제5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기술한다.

이 논문은 세계 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 /

제도  발 을 선도해 온 온라인게임의 분야에서 

작자의 지 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해 법

제도  을 도입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의 치

에 있는 만큼 해외에 직 으로 온라인게임과 

련된 례  기타 학술  논의가 축 되지 않았

고,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이란 짧은 산업 성장과

정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례가 축 되지 않았다는 

에서 논의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세분화된 하

나의 이슈가 아닌 개발자의 작인격권 인정가능성

과 공동 작자 유추가능성 그리고 보상청구권 용 

가능성 등을 포 으로 살펴보는데 그쳤다는 한계

가 있다. 향후 각 이슈에 해 보다 정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작권법상 업무상 작물제도

작권법에서 업무상 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

로 공표되는 업무상 작물의 작자는 계약 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 로그램 작물의 경우 공

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작권법 제9조항)고 

정하고 있다. 한 업무상 작물은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3) 업무상 작성하는 작물을 말한

1) 산업 작권은 작권으로 보호되기는 하지만 작자의 정신  

기여를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통 인 작권의 보호

상과는 그 특성이 다르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작권을 일컫는 신조어로 컴퓨터 로그램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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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권법 제2조 제31호)고 규정되어 있다. 업

무상 작물제도는 사용자(법인 등)가 자신의 기획

하에 피용자를 통하여 작물을 창작하게 된 경우 

원칙 으로 당해 작물을 실제 창작한 피용자를 

작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 사용자를 

작자로 보는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 이 규

정은 구 컴퓨터 로그램보호법의 제5조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규정으로 우리 작권법이 원칙 으로 채

택하고 있는 창작자주의( 작권법 제2조 제2호)와 

비되는 외 인 규정이다.   

업무상 작물의 작자 규정의 입법취지는 세 

가지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입법취지

는 화, 건축물, 소 트웨어 등과 련된 문화콘

텐츠산업의 경우 개인의 창의  노동력 이외에 상

당한 수 의 비용과 시설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 집약  작물의 등장이 늘어나고 있는 시  

상황에 비추어, 창작자뿐만 아니라 제작에 자본을 

투자한 사용자의 경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히 증가하 다는 이다([16]: 686). 즉, 업무상

작물 법리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계약 계에

서 피고용인이 정기 으로 제공되는 월 과 그 외 

고용 혜택을 가로 자신의 작권을 포기한다는 

교환  계를 상정하고 있다[40]. 이 경우 고용인

은 해당 창작물을 기획하여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

는데 기여하 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에 따른 

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도 고려되었다. 두 번

째 입법취지는 설령 업무상 작물에서 창작자주의

를 취하여 창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실 으로 업무상 작물의 작성에는 다수의 

개인이 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 작물의 

법리를 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 으로 구를 

작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해 곤란한 문제가 발

생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

허등록원부나 특허증을 확인하여 권리자  존속기

간을 확인하는 것이 비교  용이하지만, 작권의 

경우 원칙 으로 등록을 요하지 않고 따라서 권리

자나 존속기간을 공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권리

자를 용이하게 단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5]: 286).

이와 같은 업무상 작물의 작자 규정의 의의

는 컴퓨터 로그램과 련하여 더욱 크다[1]. 재 

컴퓨터 로그램은 작권법의 틀 내에서 보호되고 

있지만, 컴퓨터 로그램보호법이 존재할 당시뿐만 

아니라 재에도 컴퓨터 로그램은 일반 인 작

물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

으로 재산  요소가 요하고 인격  요소가 덜 

요할 뿐만 아니라[19], 컴퓨터 로그램 고유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14] 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로그램의 유통  산업  이용가능

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 것이다. 각국의 

작권법에 한 비교법  고찰에서도 미국과 독일 

등 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인 작물과 비교하여 

컴퓨터 로그램은 상 으로 사용자가 재산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는 특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3. 온라인 게임산업에서 업무상 작물 

  제도의 문제

3.1 기능성 작물과 문 작물의 가치 

공존

컴퓨터 로그램은 작물이기는 하지만 산업 

작권으로 불릴 만큼 통 인 인격권 심의 작

물과는 다른 기능성 작물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것이 온라인게임과 같은 감성

재에 한 문제가 될 때, 논의는  다른 국면으로 

개된다. 게임은 컴퓨터 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

만 그것으로 구 되는 콘텐츠에는 개발자의 술  

감정과 사상 그리고 창의성이 표 되어 있기 때문

2) 업무상 작제도는 미법계에서 더욱 발달한 제도이다. 륙법

계에서는 작자를 정신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입장

으로 작권을 자연법상의 ‘창작의 권리(author's right)’로 보고 

있는 반면, 미법계에서는 작자는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

되지 않고 창작을 기획한 제작자도 작자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작권을 일반공 에 작물을 공개한 가로 취득하

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copyright)’로 간주하기 때문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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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3) 그러므로 작물로서 게임을 바라볼 때, 게

임이 가지는 복합콘텐츠로서의 특성에 비추어 다양

한 특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게임이 작물로서 가지는 가장 표 인 특징

으로 어문 작물성과 상 작물성이 공존한다는 

을 들 수 있다.4) 게임은 컴퓨터 로그래  언어

로 작성된 일종의 컴퓨터 로그램으로 일반 인 컴

퓨터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그 소스코드와 오 젝

트코드는 어문 작물로 보호될 뿐만 아니라, 그 화

면에 구 되는 상, 음향, 스토리는 어문 작물과

는 별개의 상 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게임을 

어문 작물과 상 작물로 동시에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소스코드를 이용하지 않고도 유사한 

상을 창출하여 사실상 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하여 게임을 보호하기 한 

례의 태도이기도 하다([33]: 114).

게임을 화와 같은 상 작물로 인정할 것인

가는 학설이 립되는 역이었으며 해외에서는 비

디오게임을 심으로 이에 한 례가 축 되었 

다.5) 게임콘텐츠의 상 작물성에서 특히 논란이 

된 요건은 “연속 인 상”이 “수록된 것”인지 여

부 다.6) 즉, 이어의 조작에 의해 화면의 진행

이 다르기 때문에 표 이 객 화된 것인지, 표 매

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던 것

이다. 이에 해 게임의 상 작물성을 정하는 

견해에서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상이 이어의 

조작에 의해 변화하지만, 이어가 조작 버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동일하고 연속

된 상이 스크린에 보이고, 이론상 이어가 동

일한 버 조작을 하면 상의 변화는 항상 동일

하게 되며, 이어의 조작에 의한 상의 변화도 

이미 로그램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에 단순히 로그램 안에 있는 불특정 상 등의 

데이터의 추출 순서에 유한한 변화를 부여하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는 에서 “연속 인 상”이라 

할 수 있고, 스크린에 비쳐지는 상은 모두 ROM

에 장되어 있고, ROM에 장되지 않은 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에서 “수록된 것”으로도 인정

할 수 있기에 게임의 상 작물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11]: 49). 미국과 국의 주요 례를 

통해서도 게임(주로 비디오게임)의 상 작물

(cinematograph films) 는 시청각 작물성

(audiovisual works)은 인정되었다([39]: 117).

3.2 빈번한 이직과 업비 분쟁

국내 게임산업 문인력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직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자들과

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보통 6개월-1년 단 의 

이직이 빈번이 나타나고 있고 업계에서도 이를 당

연시한다. 구체 으로, 문화콘텐츠산업 내 여러 업

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게임산업 종사자

들의 응답자의 29.5%가 무조건 이직의사를 밝혔다

([27]: 58). 이러한 결과는 화의 경우 4.4%, 만화 

10.3% 등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이직성향은 열악한 보수 수   작업환경, 

그리고 소규모 개발사들의 고용 불안정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체 이고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된 바는 

없으나, 업계 내에서 개인 단 의 이직뿐만 아니라 

특정 로젝트의 개발  는 구심 이 되는 특정 

3) 탁의 형태로 개발되는 경우에도 일반 기능성 소 트웨어의 

경우 발주기업/기 에서 구체 인 사양을 모두 정하고 로그

래 만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게임 개발에 있어서

는 그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발자 측에서 체

인 스토리와 그래픽 등 주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러한 맥락에서 [3,11,17] 등에서는 작권  에서 의미가 

있는 게임의 특성으로 로그램 작물성, 상 작물성, 결합

작물성, 소재 작물성, 공동 작물성, 업무상 작물성 등을 

검토하 다.

5) 그 로 미국의 “스크램블 게임사건”[Stern Electronics, Inc. v. 

Kaufman, 669 F.2d 852, 213 USPQ 443(2d Cir. 1982)], 일본의 

“팩맨 게임사건”[1984(소화 59). 9. 28. 동경지재 1981년 제8371

호]  남아 리카의“닌텐도  골든 차이나 사건”[Nintendo Co 

Ltd v. Golden China TV Game Center 1995 (1) SA 229 (T)] 

등을 들 수 있다[11,39].  

6) 우리 작권법에서 상 작물은 “연속 인 상이 수록된 창

작물로서 그 상을 기계 는 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작권법 제2조 

제13호)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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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를 심으로 소수의 개발자들이 퇴사하여 독

립 스튜디오를 창업하는 경우도 행 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소규모의 스튜디오

를 창업한 후 자체 으로 게임 개발을 완료하여 

기존 견게임기업과 퍼블리싱 서비스 형태의 제휴

계를 맺기도 한다.  기존 견/ 기업과 계약

을 통해 게임을 탁개발을 하거나 는 특정 

로젝트를 심으로 탁기업에 통합되는 형태를 띠

기도 한다. 이러한 분사창업의 형태는 게임의 다양

성을 높이고 업계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정 인 측면도 많다. 그러나 실상 그 과정에서 

이  소속 기업의 업비 /기술 유출의 문제가 공

공연한 비 로 쟁 화되어 있으며, 창업의 이유 자

체가 이  기업의 정당한 보상의 문제  개발자

로서의 지  인정 등과도 부분 으로 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의 가장 표 인 분쟁으로 엔씨소 트 “리

니지3” 개발 이 퇴사하여 설립한 OOO스튜디오의 

업기  등을 유출에 한 형사/민사 소송을 들 

수 있다. 각각 고등법원의 결까지 선고된  시

에서 형사소송에서는 개발자의 업비 침해가 

인정되어 유죄 결이 선고되었고, 2011년 고등법

원 결이 선고된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은 인

정하지 않고 “리니지3” 개발 자료 폐기를 명하

다. 이들 재 과정에서는 “리니지3” 핵심 개발자의 

직 사유로 회사가 “리니지1” 성공이후 미국의 유

명 개발자에게 1천억원 이상을 제공하고 입한 

게임이 실패하고 온라인게임 이외의 역으로 사업

을 확장하면서 정작 개발자에 해서는 정당한 보

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주요 불만사항이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4. 게임개발자 보호를 한 

업무상 작물제도 개선방향

이 장에서는 업무상 작으로 창작된 온라인게임

에 한 실제 개발자의 작자 지  강화를 해 

모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해 검토해보고

자 한다.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며 논의를 개하

다. 첫 단계에서는 업무상 작물제도의 해석론 /

입법론  보완  검토를 통해 작자 지 를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온라인게임의 문 작물 성격을 변하는 

상 작물의 공동 작자 규정에 해 검토하고 그

것이 온라인게임에 용될 수 있는지에 해서 검

토한다. 끝으로, 작자로서 작인격권을 통한 보

호가 실 으로 어려운 경우 직무발명의 보상청구

권 규정을 유추 용하는 것에 한 타당성에 

해서 고찰해본다.  

4.1 해석론 /입법론  검토

4.1.1 해외의 경우

업무상 작물제도를 용함에 있어 창작자를 두

텁게 보호하기 한 수단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작권법 제9조 업무상 작

물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가능한 한 축소 

용함으로써 업무상 작물제도의 상이 되어 원시

으로 작자 지 가 상실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업무상 작물로 인정된 경우

에도 작자로서 최소 수 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가 법원 단의 해석론을 통해 문제의 해결에 

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입법론 으로 

업무상 작물에서도 작인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궁극 인 해결책은 후자가 될 것이다

[34]. 이 에서는 독일과 랑스 등 작자를 충

실히 보호하려고 하는 륙법계와는 달리, 원천

으로 작재산권을 심으로 작권법이 발달한 미

국에서조차 최근 20여년 간 차 업무상 작물의 

작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논의가 확 되고 있

다는 에 주목하여 그 황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해석론  보완: 업무범  인정기 의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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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업무상 작물제도 례  련 논문들

에 따르면, 미국은 해석론  보완에 을 둔 법

리가 발달해 왔다. 즉, 작재산권을 심으로 

작권법이 발달한 미법에서도 창작자에게 작자 

지 를 부여하지 않는 업무상 작물제도에 해 신

하고 합리 이며 권리상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야 한다는 을 감안하여 평가기 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은 문화의 산업화

가 가속화됨에 따라 업무상 작의 단범 가 확

되어 감에 따른 반발로 발 한 측면도 크다. 구체

으로, 그와 같은 노력은 ‘업무’로 인정하기 한 

‘고용 계’의 존재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에 집 되었다[35]. 원칙 으로 고용

계가 아닌 독립된 계약에 따른 탁 작물로 인정

될 경우 작자는 창작자가 되므로, 특정 계약 계

가 고용 계인지 탁 계인지를 단하는 것이 핵

심 인 쟁 이었다. 례를 통해 네 가지 평가 기

이 확립되었는데, 여기에는 직  통제 여부 테스

트(the direct and control test), 실질  직  통제 

여부 테스트(the actual direct and control test), 

리인 여부 테스트 (the agency law test), 정규 

여자 여부 테스트(the formal, salaried 

employee test)가 있다. 례는 이러한 여러 평가

기 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차 업무상 작자 인정

의 기 을 구체 이고 엄격하게 단하는 방향으로 

발 하 다. 이와 같은 단기 의 변천과정은 

탁을 통한 독립 인 작인지 사실상의 고용 계 

하에서 만들어진 작인지를 단하는 기 을 정립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창작자가 불공평

하게 작자 지 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

고자 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컴퓨터 소 트웨어 산업에서는 이와 같

이 업무상 작물의 용범 를 좁 서 엄격하게 해

석하는 것이 산업발 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

다는 우려도 존재하 다[35]. 탁계약을 통해 개

발된 작물이 업무상 작물로 인정되기 한 조건

을 까다롭게 제시할 경우, 산업계의 행상 상당부

분 탁계약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지는 소 트웨어 

산업에 있어 상당수는 업무상 작물로 인정되기 어

려울 것이고, 이에 한 비책으로 탁기업에서

는 공동 작권 설정을 주장할 것이며, 결과 으로 

기업이 편리하게 성과를 활용하는데 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입법론  보완: 업무상 작물에 한 작

인격권 인정 논의

업무상 작물의 경우에도 작인격권을 심으

로 작자 지 를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다는 보다 근본 이고 입법론 인 에 한 논

의는 미국 작권 련법 최 로 시각 술가들에 

한 작인격권을 인정한 법인 “시각 술가 권리

보호법(the Visual Artists Rights Act)”이 1990

년에 등장하며 례와 학설로 본격화되었다. 주로 

마사 그 이엄(Martha Graham; 무용가)과 같은 

유명 술가의 작품에 해 법원이 업무상 작물 

논의를 용하여 성명표시권7)을 인정하지 않은 

례8) 등 순수 술  창작물에 해 주로 이루어졌

다. 일명 마사 그 이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

은 오랜 기간 그 이엄을 돕고 그녀를 지켰으며 

그녀의 사후 유일한 유언집행자이자 수증자인 로

타스(Protas)가 자신이 무용 공이 아니라는 이유

로 그 이엄이 설립한 무용센터의 표직에서 사임

을 당하자 그 이엄이 안무한 발 작품에 해 

작권인정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해 법원

은 부분의 그 이엄의 작품에 해 업무상 작물 

정을 내려 로타스는 패소하 다. 결과 으로 

이 시  표 인 무용가가 그 사후 자신이 설립

한 비 리단체의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어 자신의 작

품에 해 자신의 이름을 걸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는 것이 비 의 요 이다[29,38].

한 화와 같은 상업성 강한 응용 술작품의 

경우에도 비록 화사에 고용되어 창작된 화라 

7) 성명표시권은 작자가 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는 

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 작권법 제12조 제1항).

8) 미국의 “마사 그 이엄 사건”[Martha Graham Scho. & Dance 

Found. Inc. v. Martha Graham Ctr. of Contemparary Dance, 

Inc., 224 F.Supp. 2d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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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작인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

장하 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기술의 발 으로 흑

백 화를 컬러화하는 과정이 보편화되면서 화 창

작자의 본래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에 한 

의구심이 들며 화감독들을 심으로 입법  보완

책에 한 주장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2]. 

4.1.2 국내의 경우

가. 학설의 립

업무상 작물에 있어 사용자에게 작자의 지

를 원시 으로 귀속시키는 행 입법 태도에 해 

국내의 선행연구 는 련 문헌의 태도는 립

이다. 

우선 일련의 례 평석  논문을 통해 법 정책

인 견지에서 업무상 작물에 있어 마치 특허와 

련된 직무발명의 법리(발명진흥법 제10조)와 마

찬가지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합리

으로 창작자의 작자 지 를 인정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9,22]. 

반면, 오히려 직무발명의 보호법리가 지나치게 

근로자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며, 행 업무상

작물의 입법태도인 사용자주의를 반 하여 사용자

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의 법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7].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연속이고 기업은 

상당한 험부담을 안고 막 한 투자를 하는 것인 

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의 이익을 

회사와 종업원이 반드시 나 어 가져야 한다는 것

이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종업원이 발명을 회사에 양도하거나 용실

시권을 설정하 을 때 회사에 보상 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다.

한편 컴퓨터 로그램의 경우 업무상 작물에 

한 입장에 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컴퓨터 로그램의 경우 상 으로 법인 등 

사용자의 작자 지  인정에 상 으로 한 

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 인 산업재산권

과 작권의 분류 기 과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

려운 산업 작권의 성격을 지닌 컴퓨터 로그램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다.9) 컴퓨터 로그램으로 

표되는 산업 작권은 작자의 창작에 한 정신

 기여를 인격권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작권법의 

기본 이념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산업재

산권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14].10) 이

에 따라 컴퓨터 로그램의 경우 업무상 작물로 인

정하여 사용자의 작자 지 를 넓게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견해들이 많다[1,15,19]. 

그러나 이와는 반 로 작자로서의 특별한 인

식 없이 사무 으로 작성되는 작물이나 인격  

이익보다는 재산  이익이 더 큰 비 을 차지하거

나 산업 /실용  측면이 강한 경우에도 분할귀속

방식을 통해 어도 작인격권은 종업원에게 유보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2]. 나아가 정부나 

공공기  업무에 필요한 소 트웨어 로그램 작

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 인

지, 소 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도 논쟁

이 되고 있다.11) 기획재정부 회계 규에 의하면 지

재산권의 귀속에 해 당사자가 의할 수 있도

록 규정하면서 발주자인 공공기 에게 지 재산권

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안 보장 등의 특별한 

9) 제3차 산업 명이라 불릴만한 속한 과학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1) 컴퓨터 로그램과 같은 산업 작권, 2) 유 자 조작

과 세포융합에 의한 신품종  생명공학의 산업응용에 의한 

첨단 산업재산권, 그리고 3) 데이터 베이스, 뉴미디어, 업비  

등 정보산업재산권 등을 통칭하여 신지 소유권이라고 부른

다. 이들 신지 소유권은 통 인 지 소유권 분류기 인 산

업재산권과 작권  어느 하나로 쉽게 별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10]: 6). 

10) 컴퓨터 로그램의 고유한 특성으로는 생명주기가 짧은 산업

이라는 , 유지와 보수가 요한 산업이라는 , 공공재 ·산

업재  성격이 강한 산업이라는 , 국제  표 화가 이루어진 

국제  성격이 강한 산업이라는 , 단순히 아이디어를 컴퓨터

언어 표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결과물로 정지화상, 동 상, 

소리, 음악 등이 구 되는 멀티미디어산업이 되었다는 , 여

러 으로 구성된 다수인이 참여하는 개발 로세스가 이루어

진다는  등이 꼽힌다[15].

11) 인터넷 법률신문 2009-09-18 김소  기자 (2011-05-15 최종 

방문) (http://www.lawnews.co.kr/LawNews/News/NewsConte

nts.aspx?kind=AA&serial=4894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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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기는 하 지만, 여

히 발주자인 공공기 이 작권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12)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주하여 개발된 

컴퓨터 로그램의 경우 업무상 작물이 아니라, 원

칙 으로 개발자의 작자 지 가 인정되는 탁

작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발주자인 

공공부문에서 작권을 소유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는 에서 논쟁의 소지가 더욱 크다. 법원은 업

무상 창작한 로그램의 작자에 한 규정은 

로그램 제작에 한 도 계약에는 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문자가 으로 로그램에 

한 기획을 하고 자 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

력만을 빌어 개발을 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외 인 경

우에는 주문자를 로그램 작자로 볼 수 있다고 

시하 다.13) 이와 련하여, 컴퓨터 로그램공공

부문의 탁 컴퓨터 로그램개발의 작권 귀속 문

제가 민간기업간 컴퓨터 로그램 개발용역계약의 

작권 귀속문제에 향을 미친다는 , 산출물에 

한 작권의 상업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 트

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등을 주장하며,  

원칙 으로 개발자에게 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

안보 등 제한된 범  내에서 발주자가 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한다

는 견해14)가 있다.

나. 례의 태도 

례는 상업  응용 작물의 경우에는 우리 

작권법의 기본 원리인 창작자주의에 비추어 업무상

작물의 인정범 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시한 반

면, 컴퓨터 로그램 공동개발 인정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공동개발자로 계기 에 등록한 경

우에도 사용자의 작자 지 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컴퓨터 로그램의 경우 사용자주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작물의 작자규정의 확 해석을 지

하는 표 인 례로 일명 ‘로티사건’으로 불리는 

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결이 있다. 

우리 법원은 이 결에서 작권법은 작물을 창

작한 자를 작자로 하고( 작권법 제2조 제2호), 

작권은 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2

항), 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속

인 권리로(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규

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 다. 그리고 이를 근

거로,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

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

한 자를 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시하 다. 특

히 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 규정

이 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 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  내지 유추해석하여 작물의 제작에 

한 도 계약에까지 용할 수는 없다고 하 다. 

반면, 공동명의 컴퓨터 로그램에 해 사용자의 

업무상 작물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작자 지 를 

확인한 례도 있다.15) 이 사안은 업무와 련하여 

컴 토 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사 내 제안/창안 활

성화를 한 제안규정에 따라 회사와 공동명의로 

로그램을 한국소 트웨어진흥원에 등록한 경우 

해당 개발자가 로그램의 공동 작권자인지가 문

제가 된 경우 다. 1심 법원은 업무상 작자규정

(당시 컴퓨터 로그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회사 내 별도의 제안규정을 둔 것을 근거

로 개발자의 공동 작자 지 를 인정하 지만, 고

등법원  법원은 해당 제안규정에 해 업무상

작물의 외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이나 취업규

칙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개발자에게 공동

작자 지 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례에 

12) 1998년 12월 KIPA(한국소 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

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 황’에 따르면 SW 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한다.

13) 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14) 문화 부(  문화체육 부) 산하 한국 작권 원회 작

권정보센터장 정재곤 변호사 (인터넷 법률신문 2009-09-18 

김소  기자 기사  일부 발췌) (2011-05-15 최종 방문).

15) 서울 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4나89440 결.



제11권 제4호 2011년 8월 ❙81

― Protecting Game Developers Under the Works-for-hire Clause of Copyright Law―

해서는 사용 계의 존재 단 기 의 합성  

업무상 작자규정의 확 용의 우려 등을 근거로 

비  견해 한 존재한다[1].  

4.1.3 온라인게임 용 가능성

우리의 례는 아직 그 경향성을 정리할 정도로 

업무상 작물에 한 명확한 입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도 컴퓨터 로그램에 있어서는 업무

상 작물제도를 상 으로 넓게 용하고 있다고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의 산업  기능이 강

조되면서 기업의 에서 지식재산을 바라보는 시

각이 확 되어 온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술  

가치보다는 기능  가치가 요시되는 일부  

작물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시각은 더욱 강화되

었고, 작권의 경제  가치에 한 강조는 작인

격권의 배제로 이어지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의 권

리는 술성과 창작자의 요구 수 에 따라 작물

의 종류에 따라 차별 으로 나타날 수는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을 직시하

여야 한다. 작자와 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

호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헌법 제22조 

2항)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작자의 인격

권을 보호하는 것은 작자의 창의  욕구를 고취

시키고, 직/간 으로 산업과 문화 자체의 발 에

도 정  향을 미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논의가 사용자인 법인 등의 이익과 반드시 상

충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업계의 행화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으로 산업발

을 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21세기 감성경제시 를 

연 표 인 상품  하나이다. 감성경제시 란 기

능  우수성과 술  감수성이 일체화된 결합된 

새로운 상품들을 심으로 한 산업이 주류를 이루

는 사회를 의미한다. 기능성 작물(컴퓨터 로그램)

과 문 작물( 상 작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한 온라인게임에 해 작권법 차원에서 어떻

게 바라보느냐 하는 은 향후 이와 유사한 성격

을 보유한 다수의 작물의 권리 규정에서 시사

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16) 온라인게임을 개발자의 

꿈과 창의성이 함축된 작품이라고 악하는 경우 

그 작인격권의 보호 필요성은 분명해진다.17) 이

러한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작물제도를 온라인게

임에 용하는 것은 창작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유

보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론 으로 신 한 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 로 기

업의 작물 활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해 필요하

다면 동일성 유지권을 유보하는 분할귀속의 형태 

는 직무발명에서처럼 사 계약 는 규정을 통해 

특허권 승계  용실시권 설정을 의무화하는 등

의 방안을 활용하더라도 원시 으로 작자의 인격

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4.2 상 작물 공동 작규정 유추 용

온라인게임에서 작인격권제도를 인정하려고 

할 때 제기되는 핵심 쟁  의 하나는 다수의 개

발자  구에게 작자 지 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련하여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상 작물의 작자 인정 규정이다. 화의 에

16) 동일한 스 이  스포츠 종목에 속하지만 그 속도만으로 성과

를 평가하는 스피드 스 이 과 그 기술  역량에 더해 술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피켜 스 이  간의 계로 비유

하여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17) 한 로 온라인게임 개발자의 업비  유출이 인정된 결 

결과에 한 한 블로거의 견해는 온라인게임의 개발자들이 

게임에 해 느끼는 창작자로서의 감정을 잘 변하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원래 개발자들 특히 1세  개발

자들 일수록 자기네들이 개발한 게임에 해 엄청난 애착심을 

가집니다. 거의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말이

죠. 특히 퇴사하고 난 뒤에도 불법 계정을 통하여 게임내에 

속해서 향력을 유지하는 개발자들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입니다. 모든 건 원인이 있고 난 뒤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리니지3 개발자들이 이윤만을 목표로 한게 아니라 자기들

이 산고의 고통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 경 진과의 

불화 때문에 버려질 수 밖에 없다면 약간 미쳐버릴 수도 있다

는 생각도 해 니다.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말이죠”

(자료: http://morpg.net/110051755014 (2011. 05. 10.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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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는 로, 종합 술인 상 작물은 다

양한 유형의 고 /  작물의 결합체이기 

때문이다[4]. 여러 주체가 여한 상 작물에서 

작자를 결정하는 로세스에 한 이해는 온라인

게임에서 작권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계하는데 

직/간 인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서는 온라인게임이 상 작물의 일종으로 간주된

다는 에서 행 상 작물의 공동 작규정을 유

추하여 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4.2.1 해외의 경우 

상 작물 작자 인정에 해 륙법계와 

미법계에서는 차별 인 규정을 두고 있다([표 1] 

참고). 

[표 1] 영상저작물 저작자 인정규정 비교법적 검토

국가 작자 추정 규정

독일

· 상 작물의 작자에 한 규정은 
없지만, 상 작권 보호기간 계산시 
감독, 본작가, 사작가, 음악작곡가 
 최후 생존자 기  사후 70년 기

(독일 작권법 제65조)

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 공동 작자 규정 
· 랑스: 감독, 본작가, 각색작가, 
사작가, 음악감독( 랑스 작권법 제
113의 7조) 

· 스페인: 감독  제작자, 본/각색작
가, 각본/ 사작가, 음악감독(스페인
작권법 제87조)

· 이탈리아: 주제 작자, 각본 작자, 음
악작곡자, 미술감독 등(이탈리아 작
권법 제44조)

그리스
- 단독 작자 규정: 
· 감독(그리스 작권법 제9조)

EC
· 모든 회원국은 감독을 화 작자 

는 공동 작자  한명으로 규정하
도록 함

국
· 화 작자는 제작을 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 화제작자)

  ( 국 작권/다자인/특허법 제9조(2))

미국
· 고용 작물 규정에 의해 상제작자
를 작자로 인정하도록 함(미국 
작권법 제101조와 제201조(b))

자료: [20]: 938-940.

독일과 랑스 등 륙법계에서는 작자는 원

칙 으로 실제로 작품을 창작한 자연인에 한정되며 

화창작에 기여한 복수의 사람을 모두 공동 작자

로 인정하거나 는 감독만을 작자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감독은 체 화의 내용과 외형, 

구조를 조정하고 통합하 다는 에서 창작자의 역

할이 인정되며, 여러 국가에서 감독을 작자로 추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륙법계의 경우, 법인

은 원칙 으로 작권 양도계약이나 이용허락 계약

에 의해서만 권리의 승계 취득자가 될 수 있을 뿐

이다. 반면, 국과 미국의 보통법 국가에서는 자

본을 투자한 주체를 시하는 기업가  태도에 입

각하여 화제작자를 작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2.2 국내의 경우 

가. 학설의 립

상 작물과 련하여 공동 작자의 인정범

를 논하기에 앞서 학계의 주요 쟁  가운데 하나

는 업무상 작물규정( 작권법 제9조)과 상 작

물 특례규정(제100조) 사이에 어떤 규정을 우선

으로 용할 것인가 여부이다. 업무상 작물규정에 

따르면 법인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물 요

건을 충족하는 상 작물을 창작한 경우 작권은 

원시 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한다. 그런데 우리 

작권법 제100조에서는 “ 상제작에 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상 작물에 해 작권을 취득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상 작물의 이용

에 필요한 권리는 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

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시

 작권은 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라는 에서, 그 작권이 법

인 등 사용자에게 원시 으로 귀속되는 업무상 작

물제도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작

물 요건을 충족하는 상 작물에 해 어느 규정

을 우선 용하느냐에 따라 원시  작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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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제9조 업무상 작물제도는 우리 작

권법의 근간인 창작자주의의 외이므로 엄격히 

용해야 하고, 따라서 상 작물의 경우 제100조의 

규정이 우선 용되어 업무상 작물제도가 용될 

수 없다는 주장과 제9조가 우선 용된다는 주장

이 립된다([20]: 942-945). 후자의 견해, 즉 업무

상 작물제도의 우선 용을 주장하는 견해는 다시 

두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첫 번째 견해는 상 작

물이 업무상 작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 작

물제도가 우선 용되며 업무상 작물 요건을 충족

하지 않는 상 작물에 해서만 제100조가 용

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기명성이 있는 

경우 2003년 작권법 제9조 단서규정18)을 근거로 

작권은 작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실질 으

로 업무상 작물제도가 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고 보는 입장이다. 

나. 례의 태도

우선 업무상 작물제도와 상물특례 간 우선 

용규정과 련하여, 우리 법원은 업무상 작물제

도를 우선 용하 다. 구체  사안에서, 상시연

물의 작자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

이던 피고들이 원고의 총  기획  지휘/감독하

에 창작한 작품으로 원고 명의로 외부에 공표되었

으므로, 그 작권은 상제작자에 한 특칙과 

계없이 바로 법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시하

다.19) 한 상물 작자 일부의 서명이 스텝 크

딧에 표시된 경우에도 해당 상시연물을 제작사

의 상 작물로 인정하 다.20)  

한편 공동 작물의 인정범 와 련하여, 우리 

법원은 화의 작자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상

작물의 경우 그 체  형성에 창작 으로 기여

한 자, 즉 시나리오작가, 감독, 로듀서, 미술감독, 

촬 감독 등 독립한 분야의 감독, 필름편집자 등이 

공동 작자라고 해석하고 사건 화의 시나리오 작

가 겸 연출 감독을 주된 작자로 시하 다.21)

만화스토리작가의 공동 작자 인정과 련하

여22), 우리 법원은 작권법상 공동 작물에 해당

하기 한 요건  공동 작자와 작권법상 작

자 추정규정과의 계에 하여 공동 작물에 있어

서 공동의 창작행 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 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 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

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작물이 되면 족하며,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

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실 으로 그 분리이

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시하 다. 

한 작물의 원본, 복제물 등에 작자로서의 실명 

는 이명으로서 리 알려진 것이 일반 인 방법

으로 표시된 자는 그 작물의 작자로 추정( 작

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되지만, 공동으로 작물

의 창작에 기여한 이상 그 작물에 하여 공동

작자  1인 는 그 일부만이 작자라고 표시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 작자들은 작권법상 공동

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하에 

만화스토리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시나리오 

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는 

이에 기 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

분하여 배치하는 등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

성하 다면, 그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이를 만들기 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 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 작

물’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뮤지컬의 경우 공동 작물

18) 개정 이  작권법에서는 제9조 단체명의 작물 규정에서 

법인 등의 작자 지 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명 작물은 

그 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었다.

19) 서울고등법원 2000. 9. 2 결정 99라319사건.

20) 서울지방법원 2003. 7. 11. 선고 2001가합40881, 서울고등법원 

2003나55938호 항소취하 종결

21) 서울지방법원 2003. 7. 11. 선고 2001가합40881, 서울고등법원 

2003나55938호 항소취하 종결.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30. 선고 2007가합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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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물의 창작에 여한 복

수의 작자들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작물의 성격은 공동

작물이 아닌 결합 작물이며, 따라서 뮤지컬은 단

독 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 작물이라고 시

하 으며,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

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 인 작권자

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한 작인 권을 가질 뿐이라고 하

다.23)

4.2.3 온라인게임 용 가능성

국가별로 상이하게 존재하는 상 작물 작자 

정의 규정은 다수의 창작자가 여하는 공동 작이 

보편화된  문화산업의 한 단면을 보여 과 동

시에 그 작자 규정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온라인게임은 기능성 작물로 분류되는 일반 컴

퓨터 로그램과는 달리 상 작물로서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 그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개발과정에 다수의 작자가 여한다. 

가령 다 속 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 

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MMORPG)

의 경우, 3-4년에 걸쳐 수백억원 의 비용이 투자

되고 100명 이상이 참여한다.24) 

[그림 1] 게임개발/서비스 과정 인력 구성

자료: [27]: 54 토 로 재구성.

게임이 복합형 문화콘텐츠라는 에서 참여하는 

인력의 구성 역시 다양하다([그림 1] 참고). 직

으로 개발을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품질 리  게

이머 리 그리고 유통과정에 여러 직군의 다양한 

인력이 여하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작자 지 의 인정과 련하여, 

체 로젝트 진행과 리는 게임 로듀서(PD)가 

하지만 공동개발의 본질  속성을 가진 작 온라

인게임에서 특정인을 단수의 작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 다고 모든 참여자에게 개발자의 지

를 부여하기도 곤란한 이 있다.25)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모든 개발자에 해 작자 지

를 부여하지 않는 재의 상황 역시 바람직한 

안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서의 경업 지조항26)에도 불

구하고 6개월-1년 단 의 이직이 행화되어 있고, 

개발자의 포트폴리오를 신뢰하기 보다는 기업 간 

퍼런스체크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는, 업계의 불

안정한 이직/고용 방식과 무 하다고 보기 어렵다. 

잦은 이직은 개발자가 자신이 참여한 작품에 해 

창작자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것에서 생겨

난 상실감과도 어느 정도는 련되어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한 그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는 이  업무/직장의 정보  자료유출의 문제 

등은 신뢰하기 어려운 고용환경을 만들어내는 측면

도 있다. 

온라인게임의 개발에는 다양한 인력풀이 참여하

므로 각 그룹별 표자를 공동 작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1]의 에서는 게임

23) 법원 2005. 10. 4. 선고 2004마639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24)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테라’의 경우,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하고 NHN 한게임이 서비스하는데 2007년 3월 시작해 3년 

10개월 동안 개발비만 4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 이  최고의 작은 2008년 11월 11일 공개서비스에 들어

간 엔씨소 트의 MMORPG ‘아이온’으로 4년의 개발 기간 동

안 개발비 230억원, 개발인력 13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

졌다.

25) 화의 경우,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술성을 보호하기 해 

어도 일정 기 에 부합하는 화 작자에 단독으로 작인

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7].

26) 여기에서 경업 지의무조항이란 피용인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 조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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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 체 로젝트 리), 그래픽 디자이  표

자 (원화디자인, 모델링, 애니메이션, GUI/GFX), 

게임 기획 표자 (콘텐츠 기획, 시스템 기획), 컴

퓨터 로그래  표자 (서버 로그래 , 클라이

언트 로그래 ),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사운드 제

작자 등이 공동 작자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은 기본 임을 토 로, 개발되는 게

임의 규모와 투자 비용 그리고 개발 의 역할분담

과 기여도 등에 따라 구체 인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으로 공동 작자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우려되는 실 인 문제  하나는 향후 해당 

작물의 사용범  확   개작이 필요할 때 작

자의 동일성유지권( 작권법 제13조 제1항)27)에 의

해 공동 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용자

의 이익 추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밖

에 없다는 우려이다. 이에 한 해결책으로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작인격권 가운데에서 성명표시

권(제12조 제1항) 이외에 공표권(제11조 제1항)  

동일성유지권을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이

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제언이었다[22]. 이 

외에 사용자가 비록 공동 작자의 동의를 모두 얻

지 못하고 작물을 변형하는 경우라도 재산권에 

기한 물권  보호 원칙(property rule)에 따라 소

유물방해제거/정지 등의 청구를 통해 이용자체를 

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원칙(liability 

rule)을 용하여 일정한 배상을 하고 계속해서 이

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  작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

다[32].

4.3 직무발명제도 보상청구권 유추 용

지 까지 온라인게임의 개발자의 창작의욕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업계의 잦은 이직  기술유

출문제 등에 처하기 해 업무상 작으로 창출된 

온라인게임에 해 작인격권을 부여하는 방안  

공동 작자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서 검

토하 다. 

그러나 실 으로 작인격권이 인정되는 경우

에도 그 실효성에는 제약이 크다. 작인격권은 비

경제  권리로 창작자의 작품에 한 주  자기

만족도 제고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  

보상과는 무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로 

사용자의 이익과 균형을 해 작인격권 자체에 

해서도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보다 실  안으로 업무상 작물에 

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발명진흥법 제15조)을 인정하고 있다는 

에 주목한다. 즉, 직무발명제도에서 종업원이 사

용자에게 권리의 귀속을 인정한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처럼 업무상

작물에 있어서도 법인 등에게 작자의 지 를 

인정할 경우 여 이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에서는 특허권과 련된 직무발명제도와 

작권과 련된 업무상 작물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업무상 작물에 한 보상청구권 규정 용 가능성

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4.3.1 직무발명과 업무상 작 비교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구개발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 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 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  더욱 더 극 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

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업원

과 사용자 모두 상생하기 한 제도이다. 개인발명

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체, 연구소  학 등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 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27) 작자는 그의 작물의 내용/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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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 직무 발명 건수가 2003년도 12만건 

수 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17만건으로 지속 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비 은 80%를 상회하 다

[25].

직무발명의 성과물에 한 원시  권리귀속과 

련하여 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를 취하는 견해

가 나 어진다. 사용자주의에서는 직무발명을 고용

계약의 한 부분으로 악하고, 종업원의 직무발명

에 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은 

모두 연구시설과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주의에서 직무발명은 

당연한 종업원의 임무이며, 그 발명은 사용자의 물

질 ·정신  뒷받침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입

장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해서 사용

자는 별도의 가나 보상 을 지 할 필요가 없으

며 사용자의 은혜로 상장수여  승진 기회부여 

등의 포상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18]. 직무발명

의 사용자주의를 취하는 국가는 국, 네덜란드, 

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헝가리, 국, 만 등이 

있다[12,21]. 

발명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는 특허권은 원시 으로 발

명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한 외로써 노동자는 원시상태의 재화에 노동을 

가함으로써 창작물에 한 배타  권리를 가진다는 

존 로크의 소유권이론을 기반으로 한다[6]. 사용자

가 연구소  연구시설을 설치하여 연구원을 고용

해서 발명을 하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발명이 이루

어질 수 없고, 발명은 다른 업무와는 달리 연구원 

자신의 피나는 지  연구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

며, 연구활동에 조력했다고 해서 발명의 모든 효과

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

다. 직무발명의 권리가 원칙 으로 발명자에게 귀

속되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을 

들 수 있다[12,18].

직무발명에 있어 발명자주의를 인정하는 가장 

큰 실익은 실질 인 발명의 주체인 종업원들의 연

구의욕을 고취시켜 신의 속도와 수 을 높이는 

것이다. 한 발명자에게 권리의 원천  귀속을 인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당한 가의 보상을 의무화함

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직무발명이 국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낮추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하되고 결과 으로 국부의 손실을 래하는 상황을 

방할 수 있다[18].

업무상 작물제도와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의 

자본 투자를 진하고 험부담을 완화하여 산업발

을 진하겠다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지만, 반 의 해법을 취하고 있다. 직무발명과 업

무상 작물 제도는 사용자와 실제 개발자(발명자, 

작자) 간의 이해 계를 조 하고 발명과 작을 

진시킨다는 에서 공통 이 있다. 그러나 직무

발명에서는 성과물의 원시  권리 귀속 주체를 원

칙 으로 발명자로 하고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업무상 작

물에서는 원시 으로 그 권리의 귀속주체를 사용자

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특허 괴물

(patent troll)의 등장에 한 우려는 각 국가에서 

자국 산업의 발 과 기술유출 방지를 해 발명자

에 한 보상  처우를 더욱 극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 다. 

그런데, 특허 괴물에 한 논의가 최근 작권법으

로까지 확 되고 있다. 작권 괴물(copyright 

troll)에 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28) 미국의 경

우 작권 침해에 해 법정손해배상제도29)가 있

어 손해액의 입증 부담이 으며 이에 따라 특허 

괴물과 마찬가지로 작권 괴물이 등장할 여지가 

크다[8]. 우리나라 역시 한미 FTA를 통해 법정손

28) Righthaven v. Democratic Underground 사건을 로 들 수 

있다[8]. Righthaven은 DU가 자신의 작권을 침해했다고 주

장하며 2010년 8월 10일 소를 제기하 다. 이에 해 피고인 

DU 측에서는 이 소송이 작권을 남용한 고의 이고 략

인 소송이라고 반박하 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인 

Righthaven 이 작물 창작, 복제, 배포, 이용허락 등에  

기여하는 바 없이 단지 침해 소송만 하는 회사로, 설립된 지 

6개월만에 최소 135개의 작권 소송을 하 다고 주장하 다. 

29)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지 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원고 측

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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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작권 괴

물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4.3.2 학설의 립: 독일의 논의를 심으로 

국내에서는 업무상 작물의 보상청구권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않으므로, 이 에서는 독일에서 진

행된 논의를 심으로 업무상 작물의 보상청구권 

인정가능성에 해 검토하고자 한다.30) 

독일에서 업무상 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

할 것인가의 논의는 독일 종업원발명법의 보상청구

권 규정 유추 용 가능성을 토 로 논의되었다. 유

추 용 가능성에 해 학설은 찬성과 반 로 나

어져 있고 반 의 견해가 주류이다[13]. 

반 의 견해에서 제시되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발명의 경우 비록 업무활동 에 

발명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고용계약상 의

무에 기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작물의 경우 업

무상 작물의 창작을 해 고용된 종업원이 그 

정규 인 업무활동을 통해 작물을 창작하는 것이

다. 둘째,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취득을 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에서 종업원에게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

터 기 할 수 있는 통상의 부를 과하는 특별

한 부를 얻지만, 업무상 작물은 창작 그 자체로 

작권이 발생한다는 에서 그 가치가 다르다. 셋

째, 직무발명의 성과물은 사용자로 하여  한 

경쟁상의 이득을 얻게 하는 것과 비교하여, 업무상

작물의 성과물은 상 으로 그 경제  효과

가 낮다. 넷째, 업무상 작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제공하게 될 부의 작권법상 보호 능력에 계 

없이 고용계약상 확정된 보수를 지 받게 되고 경

우에 따라서는 특약을 통해 특별보수를 지 받는

다. 이와 같은 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제공하는 부의 질과 범 를 고려하고 그 부를 

통해서 얻게 될 장래의 이득까지 고려하므로, 업무

상 작자는 필요한 보상을 고용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특히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 로

그램과 같은 상업  작물의 경우, 기업의 업범

 확 에 따라 해당 로그램의 사용범 가 확

되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 경우 종업원이 그에 

해 특별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사용자는 기업 활

동에 상당한 장애를 받을 수 있다.31)   

반면 직무발명상의 보상청구권을 업무상 작물

에도 유추 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종업원이 받

는 가를 노동법상의 보수와 작권법상의 보상으

로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노동법상의 보수는 종업

원의 부에 해 지 하는 것이고, 작권법상의 

보상은 사용자에게 노동결과에 한 이용을 허락하

는 것에 해 지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부자체에 해 지 받는 노동법상의 보수와 비교하

여 작권법상 보상은 창출된 부에 해 법인에

게 이용을 허락한 가로 지 받는 것이라는 것이

다. 이와 유사하게, 국의 컴퓨터 소 트웨어 보

호조례에 따르면, 자연인이 법인 는 기타 단체에

서 직무수행 기간  개발한 소 트웨어에 해서 

소 트웨어 작권은 법인 는 기타 단체가 가지

며, 법인 는 기타 단체는 소 트웨어를 개발한 

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2)    

이러한 보상권 주장에 해 주류의 견해를 지지

하는 입장에서는 작물 이용허락에 한 가도 

보수에 포함되어 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 으로 사용료가  지 되지 않았고 종업원이 

사용료를 명백히 포기하지 않은 경우 독일 작권

법 제36조 (베스트셀러조항)에 기 하여 상외의 

이득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3.3 온라인게임 용 가능성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한 업무상 작물 보상청구

권 용 부정 논거 다섯 가지를 심으로 그 논리

성  온라인게임산업의 황에 비추어 반론을 제

30) 이 에 수록된 독일에서의 논의는 안효질 교수님의 논문[13]

을 심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 둔다. 

31) 앞선 네 개의 논거는 독일학자들의 주장을 게서에서 요약해 

놓은 것이며, 다섯째 논거는 자(윤효질)의 논거를 추가한 

것이다.

32) 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소 트웨어 보호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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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함으로써 온라인게임에의 용가능성을 생각해보

고자 한다. 첫째, 직무발명의 경우 각각의 발명 모

두에 해 반드시 고용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작물의 경우 고용된 종업

원이 그 정규 인 업무활동을 통해 작물을 창작

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그 자체로 반드시 타당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직무발명이든 업무상 작물이든 

발명  작 자체가 고용계약의 직  이유일 

수도 있고, 연 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

과 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은 공통 이기 

때문이다.

둘째,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권 취득에는 종업원

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반면 업무상 작물은 창

작 그 자체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그 보상의 필요

성이 상 으로 낮다는 주장 역시 재검토가 필요

하다. 온라인게임의 를 보더라도, 다수가 여하

는 개발과정에서 정해진 업무를 지시에 따라 로

그래 하거나 이미 확정된 원화에 해 추가 작업

을 하거나 하는 등의 기계  업무를 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게임의 기획과 시나리오 작성, 그

래픽 디자인과 로그래 을 지휘하는 경우 상당한 

수 의 창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

가이다. 그러므로 특허를 청구할 수 있는 직무발명

에 비해 작물의 창작을 한 노력이 상 으로 

다고 획일 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셋째, 직무발명의 성과물은 사용자로 하여  

한 경쟁상의 이득을 얻게 하는 것과 비교하여, 

업무상 작물의 성과물은 상 으로 그 경제  

효과가 낮다는 주장 역시 온라인게임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기 개발비용은 상

당한 반면, 일단 시장에서 일정한 고객(게이머)을 

확보하게 되면 수년에 걸쳐 안정 인 수익이 창출

된다([그림 2] 참고). 그 과정에서 지속 인 업데이

트 비용이 소요되지만 얻어지는 수익과 비교할 바

는 아니다. 표 인 온라인게임인 MMORPG에서 

수년 간 수백억을 들인 게임이 시장에서 실패하고

도 계속해서 그러한 작들이 비되고 있다는 

은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 역시 단히 

크다는 을 반증한다.

시간

1998.9. 1998.12 1999.12 2000.12 2001.12.

1천명

12만명

16만명

18만명

동시접속자수

2백명

[그림 2] ‘리니지’의 동시접속자수 변화추이(1998년-)

자료: [24]: 341.

넷째, 업무상 작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약을 

통해 특별보수를 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 으로 

보상청구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 역시 국

내 온라인게임산업에서 반드시 통용될 수 있는 논

거는 아니다. 법인 등에 소속되어 업무상 작을 

수행하는 부분의 작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게

임개발자는 정기 으로 법인 등 사용자에 의해 제

공되는 여를 지 받는다. 노동법상 보수청구권에 

기 하여 특약을 맺어 일정한 인센티 를 보장받는 

경우는 소수의 스타개발자 는 일부 리직 자에 

불과하다. 그 한 개발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측면

에서 일정한 기 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기 보다

는 법인의 재량에 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사 자치의 원칙 하에서 계약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발자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게임창작에 한 열의는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앞서 로 든 몇 건의 례 사안들

처럼 불만의 축 과 이탈 그리고 법인과 개발자 

간의 분쟁 등으로 이어지는 시발 이 되는 형국이

다. 특히 애착심을 가지고 창의  기여를 한 핵심 

개발자의 경우 그러한 상실감은 더욱 크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단지 개발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그 역시 요한 

사유가 되는 은 부인할 수 없다. 

다섯째, 특히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 로그램과 

같은 상업  작물의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

게 되면 작물 활용확  등과 련하여 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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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추가 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을 우려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직무발명과 비교하면 논의의 

형평성을 잃는다. 특허성과물 역시 기업의 비즈니

스 략에 따라 로의 확   활용도 제고가 일

상 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청구액 산정방식이 존

재한다는 을 감안하면, 작물의 경우에 특별히 

기업에게 부담을 다는 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고 단되기 때문이다.  

한 실 으로 엄격한 성립요건과 한정된 존

속기간을 보유한 특허권에 비해, 서비스 심 감성

경제에서 IT를 기반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창의  

성과물을 보호하는데 작권이 더욱 유리하다는 

에 비추어 앞으로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을 감안하면, 작물을 창작한 종업원을 직무발

명을 창작한 종사자보다 열악하게 우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기도 한다.33) 

종합하건 , 업무상 작물에 있어 그 상업성이 

큰 작물의 경우 기업이 해당 작물에서 얻는 

수익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고용보수 이외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함

으로써 단기 으로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 이직분쟁, 기술 

 업비  분쟁 등을 완화하여 산업을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5. 결  론

오늘날 부분의 게임은 기업에 의해 개발된다. 

따라서 개발자와 기업 간의 이익 균형을 조정하여 

업계에 시 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에서는 온라인게임산업의 

발 을 해 창작자인 개발자를 보호하면서도 산업

의 발 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생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해 우리 작권법 제9조 업무상 작

물제도를 심으로 검토하 다. 

온라인게임산업에서 업무상 작물의 작물 규

정에 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법리  측면과 

산업계 실  측면에 모두 존재한다. 먼  법리  

측면에서는 업무상 작물제도 자체가 창작자주의를 

취하는 작권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상 으로 창작자의 작자 지  인정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컴퓨터 로그램과 같은 

산업 작권의 경우에도 제한된 범 내의 작인격

권 필요성은 존재한다는 , 여기에 더해 온라인게

임은 산업 작권이지만 술성과 문 작물성(

상 작물)이 상당 부분 내재되어 그 정신  창작물

로서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등을 들었

다. 

다른 한 편으로 온라인게임의 특성  업계 

실  측면과 련하여, 온라인게임업계에서 빈번한 

이직과 그에 따른 업비   기술유출의 문제되

는 이유  하나가 개발자의 심리 /경제  보상 

부족에 따른 불만이라는 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작물제도의 보완을 통해 창작자의 작자 지 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의 장기  해결책 가운데 하

나라는 을 제시하 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안으로 이 에서는 업무상 작물에서 작인격

권 인정 가능성, 상 작물 공동 작자규정 유추

용 가능성, 그리고 직무발명제도 보상청구권 유

추 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직 으로 온라인게

임을 상으로 한 자료는 많지 않았으므로, 시사

을 얻을 수 있는 련 분야의 논의를 심으로 학

설  례를 검토하 다.  

결론 으로 본 원고는 법인 등의 기획하에 창작

된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도 개발자의 창작 욕구에 

부응하는 최소 수  이상의 작자 지  인정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그러한 수단으로 업

무상 작물제도에서 작인격권 인정, 상 작물 

공동 작자 규정의 용, 그리고 경제  보상을 

한 직무발명제도 보상청구권의 유추 용 등을 제시

하 다. 

이러한 안들을 당장 온라인게임산업에 직  

용하는 데에는 실 으로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

33) 이 문단은 논문심사 원의 의견을 반 한 것임을 밝 둔다.



90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게임개발자 창작 권리보호 방안에 한 소고- 작권법의 업무상 작물제도를 심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사회에 온라인게

임과 같이, 기술 기반이며, 다수가 개발에 참여하

고, 상업  가치가 큰 상품이면서도, 동시에 술

 가치와 문  창작성  작품성을 보유한, 복

합  유형의 상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을 감안하

면, 문화의 산업화에 부응하면서도 작자의 술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권법을 운용하기 

한 고민이 필요한 시 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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